
 약관명 : 역구매자금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 업무협약서(판매기업용) 

 시행예정일 : 2022.04.18(예정) 

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: 적용 

 개정대비표 

현행 개정(안) 비고 

역구매자금 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 업무협약서 

(판매기업용) 

<생략> 

제1조 ~ 제7조 <생략> 

제8조(손실부담 및 면책) 

판매기업이 전송한 추심의뢰 명세에 의해 협력기업 명의로 

자금결제된 건에 대하여, 추심의뢰자료의 허위 · 작성오류, 기타 사유 

등을 이유로 협력기업이 결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채무부존재를 

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하며, 

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는 판매기업이 부담하기로 

하고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

<신설> 

 

제9조 ~ 제12조 <생략> 

역구매자금 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 업무협약서 

(판매기업용) 

<좌동> 

제1조 ~ 제7조 <좌동> 

제8조(손실부담 및 면책) 

판매기업이 전송한 추심의뢰 명세에 의해 협력기업 명의로 

자금결제된 건에 대하여, 추심의뢰자료의 허위 · 작성오류, 기타 사유 

등을 이유로 협력기업이 결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채무부존재를 

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<삭제>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하며, 

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<삭제> 비용 및 손해는 판매기업이 

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에는 <삭제> 청구<삭제> 하지 않기로 합니다. 

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

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 

제9조 ~ 제12조 <좌동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